
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1. 12. 31.>

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(제18조 관련)

구 분 기 준

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
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방
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

방사선 방호장비
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, 방사선 
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

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
비

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
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

방사성물질의 방출량감시 
및 평가시설

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, 그 영향을 지속적으
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

주제어실ᆞ비상기술지원실
ᆞ비상운영지원실ᆞ비상대
책실 등 비상대응시설

1. 주제어실은 부지 내ᆞ외에 초기 비상통보, 방사선 사고
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

2.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
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
도록 지원하고, 적절한 기술적ᆞ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
있을 것

3.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
하고, 주제어실ᆞ비상기술지원실ᆞ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
체제를 구축하며,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

4.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등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
ᆞ조정할 수 있을 것

5. 주제어실ᆞ비상기술지원실ᆞ비상운영지원실ᆞ비상대책실 
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

6.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
보하고,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

7.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
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

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
보시설

1. 원자력안전위원회,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
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, 영 제7조제4항에 
따른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

2.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
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
치할 것

3.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
하는 주민에게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
경보시설을 설치할 것


